
 「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9조(사용료 등)

각종 프로그램

(수강료)

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중 

   생계․의료급여 대상자

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
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-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해당

하는 사람

 -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

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 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

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사람

 -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

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
 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
는 사람

 -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

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

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100% 서구 주민에 

한정하며,

분기당 1인당 1개 

강좌 면제

※과정별 소요되는

재료비는 별도

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중 

    주거․교육급여 대상자, 차상위 계층

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 

 -「인천광역시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에 따른  

    다문화가족

50%


